
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회의소집통보일자 2022.10.07.(금)

 위원정수 : 11명 재적위원 : 1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
1. 일  시 : 2022.10.12.(수) 11:00

2. 장  소 : 본관 3층 회의실

3. 참  석  

구  분 인원 성                  명 비   고

참석인원 6명  이동현, 이상무, 김봉한, 김용화, 곽기훈, 오윤지(학)
간사 손명현
서기 임수현

불참인원 5명  유상선, 진세혁, 엄정아, 정영훈(외), 박재현(학) ∙

4. 안  건 : 임의특정목적기금(융자상환) 용도변경 인출 사용의 건

5. 회의내용 

  (손명현간사(이하 “간사”)의 사회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

이되어 이동현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)이 회의를 개회하고, 간사가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.)

- 곽기훈위원 : 어차피 인출해도 적자 예상금액이 33억이기 때문에 인출할 수 밖에 없는 것 

같다. 다만 해지시 발생하는 이자가 3,316,208원인데 만기를 채워야만 이자가 발생한다. 

만기일은 12월 중순이다.

- 위원장 :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회계팀에서 등록금회계와 등록금회계의 밸런

스를 잘 맞춰주기 바란다. 연구적립금은 워낙 소액이라 사실 의미가 없고, 장학적립금과 

퇴직적립금 역시 인출 사용하기 어렵다. 결국 특정목적적립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

황이다. 그런데 특정목적적립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?

- 곽기훈위원 : 종류가 정해진 것은 없다. 다만 목적을 명확하게 적립하고, 그 목적대로 사

용해야한다.

- 위원장 : 기존에 용도변경 할때는 적립금 구분이 달랐기 때문에 기금 인출, 재적립, 재인

출의 절차를 거쳤다.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하나?

- 곽기훈위원 : 오늘 안건의 경우 사학기관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라 특정목적적립금 내에서 

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적립, 재인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.

- 간사 :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융자상환 목적의 특정목적기금을 인출하여 운영비로 사

용한다하더라도 융자원리금은 문제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. 융자를 상환하는 목적으로는 

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. 그래서 올해는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

금회계로 자금을 전출하여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.

- 김용화위원 : 그럼 지출 예상 금액 138억원 중에 융자상환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

인가?



- 간사 : 그렇다.

- 김용화위원 : 기존에 적립금 인출액을 4억원 예상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3.5억원을 인출

하는 것이니 적자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?

- 곽기훈위원 : 그렇다. 그러나 비등록금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비회계에서의 문제

이다.

- 위원장 : 융자상환 목적의 특정목적기금 349,988,252원과 해지시 발생하는 이자를 운영비

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⋅제청해주길 바란다.

(곽기훈 위원의 동의와 김봉한 위원의 재청으로 임의특정목적기금(융자상환) 349,988,252원

과 해지시 발생하는 이자를 임의특정목적기금(운영비)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

원안대로 결의하다.)

6. 폐 회

 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위원장의 의견에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11시 

45분에 폐회하다.



기금운용심의위원회

1. 회의제목 :

4. 참석인원

5. 회의안건

2022-10-12 수

임의특정목적기금(융자상환) 용도변경 인출 사용의 건

구 분 인 원 성 명

참석인원 6명 이동현,이상무,오윤지,김봉한,김용화,곽기훈

불참인원 4명 진세혁,유상선,박재현,엄정아

11:00 11:45~2. 회의일시 :

기금운용심의위원회(22.10.12)

3. 회의장소 : 본관 3층 회의실

6. 내용첨부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22.10.12.pdf 별첨

7. 의 견
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2022.10.12

위 원 장 이 동 현 2022/10/24 확인

위 원 이 상 무 2022/10/24 확인

위 원 오 윤 지 2022/10/24 확인

위 원 김 봉 한 2022/10/24 확인

위 원 김 용 화 2022/10/24 확인

위 원 곽 기 훈 2022/10/24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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